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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2024년 3월 15일, 프랑스의 경쟁당국인 Autorité de la concurrence(이하 
‘Autorité’)는 알파벳1), 구글, 구글아일랜드 및 구글프랑스(이하 ‘구글’로 총칭함)에 대해 
2억 5,000만 유로(한화 약 3,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대상 
결정’).2) 이번 결정은 2019년 프랑스 지적재산권법(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이하 ‘CPI’)에 신설된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규정의 이행을 위해 구글이 
선행 사건에서 자발적으로 제출하였던 서약을 위반하였다는 이유에서 내려진 것이다.3)

2. 배경 및 경과

  유럽연합은 2019년 유럽연합 역내 저작권 보호의 통일화를 위해 디지털 단일시장 저작
권 지침(이하 ‘CDSM 지침’)4)을 제정하였다. CDSM 지침에는 언론출판사의 저작인접권
에 관한 제15조가 포함되었다. 이 조항은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

1) 구글의 모회사.
2) Décision n° 24-D-03 du 15 mars 2024.
3) Autorité de la concurrence, “Droits voisins : l’Autorité prononce une sanction de 250 millions d’euros à 

l’encontre de Google pour le non-respect de certains de ses engagements pris en juin 2022”, available at: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fr/communiques-de-presse/droits-voisins-lautorite-prononce-une-sanc
tion-de-250-millions-deuros.

4) Directive (EU) 2019/790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7 April 2019 on copyright and 
related rights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and amending Directives 96/9/EC and 2001/29/EC.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fr/communiques-de-presse/droits-voisins-lautorite-prononce-une-sanction-de-250-millions-deuros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fr/communiques-de-presse/droits-voisins-lautorite-prononce-une-sanction-de-250-millions-deur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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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를 통해 유럽연합 내 언론출판사들이 생산한 뉴스 콘텐츠가 소비되는 일이 증대되는 가
운데,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독점하는 이른바 
‘가치 격차(value gap)’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것을 배경으로 도입된 것이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언론출판사들이 생존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되고, 그에 따라 양질의 뉴
스 콘텐츠 생산이 어려워지고 가짜뉴스가 범람하면서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언론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커진 것도 CDSM 지침의 저작인접권 조항의 도입 배경으로 
작용했다.
  프랑스는 CDSM 지침 제정 직후인 2019년 7월, 동 지침상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조항 내용을 CPI에 추가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키고, 동년 10월 24일부터 시행했
다. 개정된 CPI 제218-2조는 구글과 같은 온라인 공중통신 서비스(Les services de 
communication au public en ligne) 제공자가 언론출판물을 온라인 공중통신 서비스를 
통해 디지털 형식으로 이용하는 경우 언론출판사의 허락(autorisation)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다. 또한, CPI 제218-4조는 위의 이용에 따라 언론출판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상금(rémunération)의 산정방법과 보상금 산정의 고려요소 및 그 산정에 필요한 정보 
제공의무 등 CDSM 지침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조항을 구체화한 내용을 담았다.5)

  개정된 CPI의 시행을 앞두고 구글은 프랑스에서 유럽 출판사의 뉴스 콘텐츠 노출을 중
단할 것임을 시사하면서6) 프랑스 언론출판사들을 크게 압박하는 한편, 언론출판사들이 구
글에게 광범위한 이용허락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새로운 메타태그를7) 도입하는 등의 조치
를 취하였다. 그에 따라 프랑스 언론출판사들은 과거에 비해 더 악화된 조건에서 구글에
게 뉴스 콘텐츠 이용을 허락해주게 되었다. 이에 프랑스 경쟁당국인 Autorité는 2020년 
초 구글에 대한 경쟁법 위반 혐의 조사에 착수하여, 2020년 4월 9일 구글에게 뉴스 콘
텐츠 이용에 관한 언론출판사들과의 협상의무, 중립성 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시명령
을 발령하는 결정을 하였다(1차 결정).8) 구글은 임시명령에 따라 언론출판사들과의 협상
을 진행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임시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2020년 10월 8일 파리항소법원은 구글의 청구를 기각하였다.9)10)

5) 프랑스의 CPI 개정 경과 및 개정 CPI상의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조항의 내용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이상윤ž류시원, 
“프랑스 구글(언론사 저작인접권) 사건의 의의와 디지털 시대 경쟁법의 역할에 대한 시사점 - « Ceci n’est pas une 
affaire de droit de la concurrence »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논집 제25권 제2호(2020. 12.), 396-400면 참조.

6) Richard Gingras, “Nouvelles règles de droit d’auteur en France : notre mise en conformité avec la loi.”, Blog 
Google France (Sep. 25, 2019), available at:
https://blog.google/intl/fr-fr/nouvelles-de-lentreprise/impact-initiatives/comment-nous-respectons-le-droit-da
uteur/.

7) 구글이 도입했던 메타태그는 언론출판사들이 구글 검색 결과에 자신의 뉴스 콘텐츠가 노출되는 방식과 범위를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구글이 언론출판사들로부터 이용허락을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여 CPI의 새로운 저작인접권 규정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회피하는 효과를 의도한 것이었다. 위 메타태그의 형식에 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 Barry Schwartz, 
“Google’s new snippet settings give webmasters control over their search listings display”, Search Engine 
Land (Sep. 24, 2019), available at:

   https://searchengineland.com/google-adds-new-snippet-controls-to-enable-control-over-how-your-search-listings-are-displayed-322456.
8) Décision n° 20-MC-01 du 9 avril 2020.

https://blog.google/intl/fr-fr/nouvelles-de-lentreprise/impact-initiatives/comment-nous-respectons-le-droit-dauteur/
https://blog.google/intl/fr-fr/nouvelles-de-lentreprise/impact-initiatives/comment-nous-respectons-le-droit-dauteur/
https://searchengineland.com/google-adds-new-snippet-controls-to-enable-control-over-how-your-search-listings-are-displayed-32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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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Autorité는 계속하여 본조사를 진행하여, 2021년 7월 12일 임시명령 불이행을 
이유로 구글에게 5억 유로(한화 약 7,424억 2,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
였는데(2차 결정),11) 이 결정에는 구글에게 현재의 이용 상태에 상응하는 보상금의 제안
을 언론출판사들에게 제출하라는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구글은 Autorité가 제기
한 경쟁상 우려를 자발적으로 시정하기 위한 서약을 제출하였다. 구글은 2021년 12월 서
약서 초안을 제출한 뒤 Autorité와의 협의를 거쳐 2022년 5월 9일 최종안을 제출했고, 
Autorité는 2022년 6월 21일 구글의 서약서를 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3차 결정).12) 구
글의 서약서에는 2차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를 철회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동 서
약서가 승인됨에 따라 위 2차 결정은 확정되었다.
  대상 결정은 구글의 위 3차 결정에 따른 서약 위반을 이유로 한 것이다. 전체적인 타
임라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 대상 결정의 내용

 1) 문제가 된 서약 내용

  대상 결정에서 Autorité가 구글이 위반하였다고 지적한 서약서의 조항은 다음 네 개다.

l 제1항: 구글은 보호대상 콘텐츠의 이용에 따른 보상금에 관한 협상을, 이를 요청하는 
협상상대방과, CPI 제218-4조의 조건 및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
라 수행할 것임.13)

l 제2항: 구글은 CPI 제218-4조에 명시된 정보(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언론출
판사들에게 제공할 것임.14)

l 제4항: 구글은 서약서 제1, 2항에 따른 협상을 협상상대방의 협상개시 최종요청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내에 수행할 것임.15)

9) Arrêt de la cour d’appel de Paris du 8 octobre 2020, n° RG 20/08071.
10) Autorité의 임시명령 결정과 파리 항소법원 판결에 관한 분석은, 이상윤ž류시원, 앞의 글(주 5), 400-424면 참조.
11) Décision n° 21-D-17 du 12 juillet 2021.
12) Décision n° 22-D-13 du 21 Juin 2022.
13) Décision n° 22-D-13 du 21 juin 2022, Annexe (Proposition d’Engagements d’Alphabet Inc, Google LLC, 

Google Ireland Limited et Google France), ¶ 10.
14) Ibid, ¶ 15
15) Ibid, ¶ 23.

▷ 2020. 4.  9. - 1차 결정(임시명령)
▷ 2020. 10. 8. - 파리항소법원 임시명령 취소청구 기각
▷ 2021. 7. 12. - 2차 결정(본조사결정)
▷ 2022. 6. 21. - 3차 결정(구글의 자발적 서약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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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제6항: 구글은 서약서 제1, 2항에 따른 협상이 구글과 언론출판사들 간의 다른 경제
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임.16)

 2) 결정 요지

  대상 결정이 지적한 구글의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다.17) 이
들 위반사항의 인정을 근거로 Autorité는 구글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
  첫째, 구글은 협상상대방에게 보상금 산정방법을 불성실하게 제공했다. 구글이 제공한 
정보는 불투명하고 부족하며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어 협상상대방이 구글의 보상 제안을 
재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이로써 구글은 서약서 제1, 2, 4항을 위반하였다.
  둘째, 구글은 인공지능 서비스 Bard(現 Gemini)에 언론출판사들의 콘텐츠를 이용하면
서 이를 협상상대방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음으로써 서약서 제1항을 위반하였고, 협상상대
방에게 Bard를 위해 뉴스 콘텐츠가 이용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기술적 솔루션을 제때
에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서약서 제6항을 위반하였다.
  셋째, 구글은 Autorité가 구글의 서약 이행상황을 감독하기 위해 지명한 독립한 대리감
독인(Agences)에게 그 감독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대리감독인과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하에서는 위 첫째 및 둘째 측면의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본
다.

 3) 구체적인 위반 사항

  Autorité는 대리감독인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한 뒤 구글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약
서 제1, 2, 4, 6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했다.

  ① 서약서 제1항 위반
  구글은 서약서 제1항에서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라 보호대상 콘텐
츠 이용에 따른 보상 제안 협상을 할 것을 서약했다. 
  그러나 구글이 협상상대방에게 보상 제안과 함께 제공한 산정방법 설명서(note 
méthodologique)는 (i) 협상상대방이 구글의 보상 제안을 재구성할 수 없는 불충분하고 
부정확한 데이터를 포함한 것이었고, (ii) 설명서상의 기준 기간이 보상 제안의 기반이 된 
기간과 불일치하였으며, (iii) 보호대상 콘텐츠의 노출에 따라 구글에 귀속되는 수입의 결
정에 사용한 비율에 일관성이 없었다. 또한, (iv) ‘비국내 이용(usages non 
domestiques)’18)과 관련된 수입을 일시적으로 삭제하여 구글과 협상상대방의 이해관계

16) Ibid, ¶ 32.
17) Décision n° 24-D-03 du 15 mars 2024, Résum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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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잡해졌고, (v) 수입 추정을 위하여 구글이 수행한 특정 계산을 명시하지 않아 샘플의 
견고성 및 관련성을 평가할 수 없었으며, (vi) 기준이 되는 비율, 기간 등이 불분명한 점
에서 투명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19)

  다음으로, 구글은 위 산정방법 설명서에서 보호대상 콘텐츠를 노출하는 다른 서비스(구
글지도, 구글금융, 구글트렌드)를 누락했고, 보호대상 콘텐츠로부터 유튜브 등의 서비스로 
리디렉션되는 것에 따른 수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고려하지 않았다. 이로써 구글은 서약
서 제1항의 객관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20)

  또한, 구글은 보호대상 콘텐츠의 매력도 차이로 인한 언론출판사별 구글 매출에의 실제 
기여도를 계산하지 않음으로써 서로 다른 상황에 있는 언론출판사를 동일하게 취급하였다. 
나아가 구글은 임의로 보상금 지급의 ‘최소 기준’을 100 유로(한화 약 14만 원)로 설정함
으로써 동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보상금을 한 푼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언론출판사들
을 그렇지 않은 언론출판사들과 차별하였다. 이로써 구글은 비차별성 기준을 준수하지 않
았다.21)

  그 밖에도, Autorité는 구글이 (i) 보호대상 콘텐츠가 구글 서비스에 제공하는 추가적인 
기여로 인한 간접 수입을 보상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거나 미미한 가중치만을 부여한 점, 
(ii) 뉴스 기사의 제목 노출만으로 발생하는 수입을 보상금 기반에서 제외한 점, (iii) 보상
금 업데이트 제안 관련 서약 내용의 불성실한 이행, (iv) Bard 인공지능 서비스에의 콘텐
츠 이용 정보를 언론출판사들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 등을 ‘투명하고 객관적이며 비차별적
인 기준’에 따른 협상의무의 불이행으로 판단했다.22)

  ② 서약서 제2항 위반
  구글은 (i) 서약한 기간 내에 언론출판사의 하위 도메인에 대한 데이터 보고서를 제출하
지 않았고, (ii) 보호대상 콘텐츠 표시와 관련된 모든 광고 수입 정보를 제공하기로 서약했
지만 기사 제목 등의 노출과 관련된 수입을 제외하였으며, (iii) 콘텐츠 노출에 따른 광고 
수입을 제한적으로 계산했고, (iv) 추가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서 그 요청과 무관하고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제공하였다. 이로써 구글은 보상금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협상상
대방에게 제공하겠다는 서약서 제2항을 존중하지 않았다.23)

  ③ 서약서 제4항 위반
  서약서 제4항에 의하면 구글은 협상개시 최종요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약서 

18) 오디언스, 즉 광고 혹은 서비스가 타겟으로 삼는 고객이 내국인이 아닌 이용을 말한다. Ibid, ¶ 86.
19) Ibid, ¶¶ 206-215.
20) Ibid, ¶¶ 222-224.
21) Ibid, ¶¶ 225-239.
22) Ibid, ¶¶ 240-269.
23) Ibid, ¶¶ 270-280.



6

제1항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보상 제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구글이 협상상대방에
게 제출한 보상 제안은 서약서 제1항을 준수하지 않은 것이었으므로, 구글은 결과적으로 
서약서 제4항을 위반하였다.24)

  ④ 서약서 제6항 위반
  서약서 제6항은 보상금 협상이 구글과 언론출판사 사이에 존재하는 다른 경제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규정한다. 구글은 언론출판사들과의 협
상 기간 중에 Bard 인공지능 도구에 협상상대방의 콘텐츠를 수집ž이용하였다. 그러나 구
글은 2023년 9월 28일 이전에는 언론출판사들이 그러한 수집ž이용을 거부할 수 있는(옵
트아웃)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았다. 구글의 기술적 솔루션이 미제공된 상황에서 언
론출판사들이 구글 인공지능 도구가 자신의 콘텐츠를 수집ž이용하는 것을 거부하려면 페이
지 코드에 구글 크롤러의 사이트 탐색을 거부하는 내용을 삽입하여야 했고, 그 경우 구글
의 다른 서비스에도 그들의 콘텐츠가 색인화되지 않았다. 이는 언론출판사들과의 보상 협
상이 진행되고 있던 바로 그 순간에 협상상대방이 보호대상 콘텐츠의 이용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키는 행위였다. 즉, 구글은 최소한 2023년 9월 28일 전까지 
구글검색, 구글디스커버, 구글뉴스에서의 보호대상 콘텐츠 이용에 따른 보상 협상과, 다른 
서비스인 Bard의 콘텐츠 이용에 관한 언론출판사들의 요구를 연계시켰다. 이로써 구글은 
서약서 제6항에 따른 협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25)

 4) 과징금의 부과

  Autorité는 위와 같은 구글의 서약서 위반이 당국이 대체적 절차를 통해 경쟁질서를 보
장하는 결정(3차 결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서, 언론출판사의 협상 역량 강화를 방해하고 
구글과 협상상대방 간 정보비대칭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매우 크며, 승인된 서
약서에 의해 마련된 협상 메커니즘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동 
서약서가 보존하고자 하는 경쟁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26)

  한편, 구글은 대상 결정을 위한 조사가 진행 중인 때에 Autorité에 보상금 산정방법의 
개선, 협상상대방에 대한 추가 정보의 제공, 규정 준수 프로세스의 개선 등의 제안을 담은 
자진시정조치 제안27)을 제출하였다. Autorité는 구글의 자진시정조치 제안을 고려하지만 
동 제안에 의하여 구글의 서약서 위반에 따른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

24) Ibid, ¶¶ 281-283.
25) Ibid, ¶¶ 284-290.
26) Ibid, ¶¶ 315, 320, 327.
27) 구글의 대리인이 2023년 12월 21일 “Proposition de non-contestation des griefs de Google, conformément aux 

dispositions de l’article L. 464-2, III du Code de commerce”라는 제목으로 제출한 자진시정조치 제안서의 원문은 다
음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sites/default/files/commitments/2024-03/EUO3-%232014799992-v2%2
0VNC%20-%20Mesures%20correctives%20-%20version%20franc%CC%A7aise.pdf.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sites/default/files/commitments/2024-03/EUO3-%232014799992-v2%20VNC%20-%20Mesures%20correctives%20-%20version%20franc%CC%A7aise.pdf
https://www.autoritedelaconcurrence.fr/sites/default/files/commitments/2024-03/EUO3-%232014799992-v2%20VNC%20-%20Mesures%20correctives%20-%20version%20franc%CC%A7ai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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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28)

  Autorité는 앞서 본 구글의 서약서 위반사항들과 행위의 심각성, 경쟁상 영향 등을 구
글의 자진시정조치 제안과 함께 고려하여, 구글에게 2억 5,000만 유로(한화 약 3,7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29)

4. 시사점

  CDSM 지침 제정 이전에도 유럽을 중심으로 구글검색 서비스 등에 뉴스 콘텐츠가 이
용되는 것과 관련된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독일과 스페인 등에서 
구글의 강경한 대응에 의해 입법 내지 집행에 실패한 사례들이 있었다.30) 그에 따라 
CDSM 지침이 제정되고도 언론출판사 저작인접권 규정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회
의론 내지는 비판이 없지 않았는데,31) 프랑스에서는 CDSM 지침의 저작인접권을 발빠르
게 국내법제화하고 경쟁당국이 이를 강력하게 집행하면서 디지털 미디어 환경의 언론생태
계에서 CDSM 지침이 구축하고자 했던 새로운 질서가 차츰 자리잡아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CDSM 지침의 이행의무가 있는 유럽 국가들 외에, 호주, 미국 등에서도 언론출판사와 
디지털 플랫폼 간의 콘텐츠 이용 보상 협상을 지원하기 위한 법이 제정되거나 제정이 시
도되는 등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언론의 위기에 대응하려는 모습이 곳곳에서 확인된다.32) 
우리나라에서도 2021년 4월 20일 김영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09617호)에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을 인터넷뉴스사
업자에 포함시키고 인터넷뉴스사업자로 하여금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으나,33) 제21대 국회에서는 법개정에 이르
지 못하였다. 
  대상 결정은 호주의 유사 입법 사례와 더불어 우리나라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다만, 저작인접권 법제화 시도에 있어서는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그 밖의 영어권 국가와 

28) Décision n° 24-D-03 du 15 mars 2024, ¶¶ 328-332.
29) Ibid, ¶¶ 328-332.
30) 독일과 스페인의 실패 사례를 포함하여, CDSM 지침 제정 이전의 유럽 각국의 입법(시도) 상황에 관해서는, 나강, “언론출판

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에 관한 소고”, 상사판례연구 제29집 제1권(2016), 122-133면 참조.
31) 진민정, “프랑스의 언론사 저작인접권법을 둘러싼 논란”, 언론중재 제154호(2020), 103-104면 참조. See also, Pamela 

Samuelson, “Legally Speaking: Questioning A New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Press Publishers”, Kluwer 
Copyright Blog (Nov. 19, 2018), available at:
https://copyrightblog.kluweriplaw.com/2018/11/19/legally-speaking-questioning-a-new-intellectual-property-rig
ht-for-press-publishers/?doing_wp_cron=1586767034.9730839729309082031250.  

32) 류시원, “디지털 플랫폼 시대 언론산업의 구조적 경쟁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검토”,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93호
(2021. 1.), 74-79면; 남기연ž박정인,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법개정안 연구 - 출판사의 권리 보호를 중심으로 -”, 스포츠엔
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4호(2022. 11.), 43-47면 참조.

33) 김영식 의원 등은 같은 날, 비보호저작물에 관한 저작권법 제7조 제5호(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에 “다만, 취재 활동
을 통하여 작성된 기사·보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사보도는 제외한다”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2109618호)도 발의하였다.

https://copyrightblog.kluweriplaw.com/2018/11/19/legally-speaking-questioning-a-new-intellectual-property-right-for-press-publishers/?doing_wp_cron=1586767034.9730839729309082031250
https://copyrightblog.kluweriplaw.com/2018/11/19/legally-speaking-questioning-a-new-intellectual-property-right-for-press-publishers/?doing_wp_cron=1586767034.973083972930908203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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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플랫폼 산업 및 언론 환경의 차이, 그리고 CDSM 지침 제정의 중요한 배경으
로 작용했던 민주주의에 있어 언론이 담당하는 기능과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에 관한 국
내 현실의 평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프랑스에서 CDSM 지침이 지적재산권법제에 반영된 상황에서 경쟁당국인 
Autorité가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도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러한 경쟁정책적 접근은 
거대 디지털 플랫폼과 언론사들 간의 비대칭적 ‘구조’의 측면을 개별 ‘행위’의 위법성 측
면과 더불어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저작권법의 개정을 반드시 전제하지 않는다
는 점에서 그에 대한 정책적 대응에 있어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이다.34) 

34) 우리나라의 경쟁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가능성 및 의의를 검토한 연구로, 홍명수, “플랫폼 시대에 
언론산업의 변화와 경쟁법 적용을 통한 개선 가능성 검토”, 명지법학 제21권 제1호(2022. 7.), 42-4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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